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 [1심]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  고 □□□ 피  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판결선고일 2019. 3. 21. 비  고

사건개요

원고는 2017. 3. 31. 2017학년도 중등학교 교감 승진후보자 서열 00순위로 통지받

았으나, 2017. 7. 18. 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기준(중등)에 

따라 교감 승진임용에 관하여 4대 비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과거의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018. 2. 1.자로 교감승진 불가 통보를 받았음. 

이러한 피고의 처분은 이미 원고에 대한 교감 자격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는 

완성되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관리기준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위법하며, 교육부의 인사기준에도 위배되며, 타 교육청에도 규정이 없고, 국가인권

위원회에도 말소된 징계(4대 비위) 처분을 이유로 교장 승진을 영구 배제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 권고한 것을 이유로 들어 2018. 7. 25.

자로 소를 제기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교감승진불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 피고의 교감 승진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님.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교감 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는 아님.

 - 원고에 대한 교감 승진임용심사에 있어서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향응 

   수수의 비위인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고려사유로 삼을 수 있음.

 - 이 사건 기준은 피고가 교장 및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심사에 

   관한 내부기준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박탈 

   하는 것은 아님.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감승진불가처분취소


